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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장운혁*, 정창록**

요약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의료산업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

은 단순노동이나 지식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기존 의료산업 인력의 일
자리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말미암아 단순노동과 지식노동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미래의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어떻게 의료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기
존 의료자원분배의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후 인공지능으로 인한 잉여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
당한지에 관해 다루어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들은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의료로 인한 잉여자원은 의료

에서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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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의료산업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말미암

아 인간은 단순노동이나 지식노동으로부터 해방

을 꿈꾸고 있다. 한편 이 문제는 기존 의료산업 인
력의 일자리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
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말미암아 단순노

동과 지식노동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
을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는 미래의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

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

전할 텐데, 이건 미래에 태어날 인간들이 우리

보다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한

다. 출산율을 높여야 할 이유가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있다면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인공지

능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인구절

벽이 야기하는 문제가 그것만은 아니다. 소비 

위축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뺏

긴 사람들은 가난할 테니까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

청할 만한 이야기지만 맬서스가 현대에 살았

다면 이렇게 되물었을지 모른다. “왜 굳이 출

산율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기본소득

까지 지급하는가? 애당초 인구를 적절히 조절

하면 될 일이다. 이 해법은 자원고갈과 환경파

괴를 최소화하는 메리트도 있다.” 인공지능에

서 휴머니즘을 거쳐 인구절벽론과 맬서스주의

에 닿는 이 논의들은 얼핏 그럴듯해 보일지 몰

라도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 호르크하

이머 식으로 말하면 ‘도구적 이성’만 있지 가치

에 대한 성찰이 없다. ‘인간의 가능성과 윤리’

를 말하는 휴머니즘조차 기계보다 인간이 우

월한 면을 내세울 뿐, ‘무엇을 위하여, 왜 기계

보다 우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결락된 

건 마찬가지다[1].

이러한 우려는 의료에서도 동일할 것 같다. 그
런데 일반적으로 ‘자원(資源, resources)’은 인간

의 생존, 삶의 질 그리고 삶의 희망을 실현할 수단

이다. 따라서, 인간은 기본권으로서 그 자원에 자
유롭게 접근하고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욕망에 비하여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 있
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고, 이에 따
라 자원을 분배받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교적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분배방식을 ‘정의(justice)’롭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회자원의 정의로운 분
배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필자들이 생각

건대 자원분배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은 적절한 분배의 상태와 기준을 너무나도 다양

하게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분배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은 사회문화적으로 조금씩 다
를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분배정의란 ‘권리

(right)’, ‘공정성(fairness)’, ‘평등성(equality)’, ‘받
을만한 자격(desert)’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포괄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적

으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2]. 그러나 이 원칙

들은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각 원칙들 간에 
서로 다른 분배 상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또한 
분배정의의 이런 요소들 중 무엇을 더 중요시 하
느냐에 따라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권리’와 ‘받을만한 자격’이 분배의 결정적 요소라

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규제를 거부한다. 그
리고 만약 혹자가 자유와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

를 결정한다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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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또 분배의 결과에 보다 더 주목하는 사
람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익을 보장

해야 한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공평성’을 분배 정의의 가장 중
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평등

한 자유를 보장하는 분배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
들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적 입장

이다. 
사회정의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차이는 의료자

원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료자원이란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분배대상으로, 어느 정도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는 가급적 정의로운 분배체계를 갖
추려 노력하고 있다[3]. 문제는 의료자원이 갖는 
‘한정성’이란 특징 때문에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
문에 의료자원 분배에 있어 방식과 결과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료자원은 여타의 경제적, 사회

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비용(cost)’이란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자원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 중 생명권

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가능

한 한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앞서 살펴본 자유지상주의(libertari-

anism), 평등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 공리

주의(utilitarianism) 각각의 사회정의 이론들이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배이론들을 의료자원 분
배 문제에 적용시켜본다면 과연 어떤 입장을 취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다루어 보려 한다. 그리

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잉여자원

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생각

해 보려 한다. 먼저 기존의 의료자원분배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II.	의료자원분배	원칙에	관한	세	가지		
			입장

1.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적	의료자원	분배원칙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개념

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의 보호

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제한”[4]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자원의 분
배에 있어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보다는 자발

적 교환 원리를 선호함으로써 사회정의가 실현된

다고 보는 것이다. 언뜻 이들의 주장은 자원의 분
배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 혹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분배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지상주의자들

은 소유물에 대한 최초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시
민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분배 문제를 자연

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노직(Robert Nozick)[5]은 그의 저서『무정

부, 국가, 유토피아』에서 소유권의 정당성 확보

와 자원의 분배관을 설명한다. 핵심은 정당한 소
유권이 발생하는 적합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
시하고 그 권리에 의해 정당한 부의 분배가 규정

되는 데 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연권으로서 자
기 자신의 몸과 노동과 그에 기반하는 능력과 재
능 등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인 자기소유권(self-
ownership)을 갖고 있으며, 자기소유권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과 부를 축적했다면, 이는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private property rights)
으로 인정된다고 여긴다. 또한 그는 개인은 타인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소유물인 자
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교환할 자유거래권(自
由去來權, the rights of their practices)을 갖는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각 개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최적의 분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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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
장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주요한 임무를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시장을 만들고 그 사회의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ächterstaat)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5].1)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당하게 소유되고 이전

된 결과물로서의 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평등

한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을 반
대한다. 즉, 그들은 세금의 형태로 개인의 부를 사
회적으로 재분배 하는 것을 마치 강도가 그러하

듯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
주하기도 한다. 노직은 이렇게 사유재산권과 그
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용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곧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
한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현실적 분석에 기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자원도 이와 같은 원리

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유지상주

의적 의료자원분배 정의(justice of libertarianism 
on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지상주의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

은 다음 조건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첫 번
째 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노령인구 혹은 아동

들과 같은 현실적인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공부

조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반대하는 자유

지상주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차등적인 공공부

조는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시민들

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식적 기회균등이 충족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충족된 후에 
자유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겠다. 자유지상주의

적 의료자원분배 정의의 관점에서는 의료자원 의

료수혜자는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자유, 
의사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여 
치료하여 환자 건강 유지와 회복에 기여한 만큼

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6]. 
하지만 이런 형식적 기회균등은 이미 충분한 부
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자유이다. 필자들은 이런 내용적 측면으

로 자유지상주의 분배이론은 의료 자원분배에 적
절한 정의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

적 의료자원 분배 이론의 정당성은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는 의료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인간으로서의 최
고의 가치, 즉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주어지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상을 받기 때문

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
유시장주의 의료체제가 실행되는 사회에서 일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입이 의료보험을 가입하

고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

데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6]. 장애를 가진 사람과 불우한 가정, 사회,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시장에서 그들의 능력

을 발휘할 기회가 적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의 자유지상주의적 의료자원 분배 체제는 공정하

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적 의료자원분배 정의의 한

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

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한계효용이 허락하는 

1) 노직은 ‘취득의 정의 원칙’, ‘이전의 정의 원칙’, ‘교정의 원칙(로크의 단서)’을 들며 분배원칙은 정당한 소유원칙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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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분배를 통해 총효용을 극대화 할 것을 주장

하기도 한다. 즉 사회적으로 소수인 부유층에게 
부여되는 세금으로 부유층이 고통을 받는 정도가 
그 세금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의료자원과 같은 
혜택을 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의 양이 더 커
진다면,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

한 재분배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자유지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의 동
의 없는 세금 정책을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

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제 공리주의

적 의료자원 분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하겠다.

2.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의료자원	분배원칙

공리주의자들은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 대해 가
능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결과론적 입장을 취한다. 한정된 자원은 
‘모든’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을 분배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자원

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적절

한 분배 원칙을 택해 가능한 많은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가능한 많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
의로운 분배라는 입장이다. 이런 공리주의 원리

는 벤담에 의해 그 체계의 형성과 정당성이 제시

되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다”[7]는 상식적인 경험적 근
거를 제시하며,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회피를 
인간 행위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쾌락을 가져

오거나 고통을 더 멀리하게 할 경우 그것을 올바

르고 정의롭다고 본다. 또한 이 사상은 개개인의 
행동이나 정책, 법률에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사
회적으로 발생되는 쾌락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것
을 지향한다[8]. 즉 분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

제도와 정책도 인간의 쾌락 혹은 행복2)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의료자원 분배 문제에 적용하여 

보면 그 시각이 분명해진다. 비록 의료자원이 사
회적 비용이란 측면에서 한정되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의 건강은 동일하게 중요하므로 의료자원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분배

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진행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직관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소수의 의견을 고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공리주의가 갖는 첫 
번째 난점이다. 이러한 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원칙 속에 소수의 이익

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소수의 희생

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는 기
본적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모두 동등하게 간
주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의 원리로 말미암아 숫자로 환산된 인간의 생
명을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소수의 이익은 훼손될 수 있다는 결정을 사회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살 권리가 있는 일
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죽여서

는 안 된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의무

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 공리주의 사상의 이런 바탕에는 모든 사

람들의 행복을 계측할 수 있고 합계할 수 있다는 
가치양화가 전제되어 있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효용의 기준을 ‘쾌락’과 ‘고

2)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행복’ 혹은 ‘쾌락’을 ‘욕망ㆍ충족’, ‘선호ㆍ만족’의 상태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도 유용하다. 



391

장운혁, 정창록 - 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통’으로 보았으며 계산가능성을 중시하였다[7].3)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費

用 便益分析, cost-benefit analysis)’이다. 어떤 정책

이나 행위가 얼마만큼의 사회적 쾌락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8].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
료자원 역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분배결

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분
배원칙에 따를 경우 희귀질환이나 불치병, 난치

병, 혹은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보다 일반적 치료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

에게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경우에 전자의 
환자들은 의료자원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
록 이들이 인간으로서 동일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
는 것이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분배정의 원칙을 의료

자원에 적용시킨 대표적 분배 원칙으로 ‘질보정 
생존 연수’, 즉 ‘QALY (quality adjusted life-year)’
를 들 수 있겠다. 

QALY가 제안하는 의료자원 분배 결정 기준은 
‘최대한의 효용(이익)으로’, ‘최대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자원이 한정

된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금을 오로지 공공 
의료비로만 쓸 수는 없다. 이에 분배에 관한 문제

가 생긴다. 질 보정 수명 즉 QALY는 공리주의적

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제안되었다. 쾌락주의의 
일종인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을 넘어 사회적으

로도 보다 큰 쾌락 즉 최대다수의 최대 이익을 행
위 선택의 원리로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

관에 의하면 자원이 희소할 경우에 우리는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큰 만족을 얻는 방향

으로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론적 입
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
리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
다 하여 반대한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 단지 쾌락

만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다[9].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을 평등주의

적 자유주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에 이 입장

에 관해 살펴보겠다.

3.	평등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	의료자원	분배원칙

위의 두 분배정의 이론들은 평등한 권리를 가
진 시민들에게 왜 의료자원이 평등이 아닌 차등

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당성을 확
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롤즈(John 
Rawls) [10]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의의 합당성4)

으로 한정된 자원의 정당한 차등적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사회에서 시민들의 

3) 벤담에 따르면 계산 과정이 도덕이나 입법, 사법의 활동에 앞서 엄격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기대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나 계산과
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계산과정이 정확할수록 보다 명확한 판단에 가까워지게 된다. 벤담은 쾌락 계산 기준으로 일곱 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쾌락의 강도(intensity)로서 두 개의 쾌락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보다 강한 쾌락이 선호되며 
고통은 약한 것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쾌락의 지속성(duration)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보다 선호되는 쾌락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쾌락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확실성(certainty)의 기준으로서 생겨날 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쾌락이 더 선호
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근접성(propinquity)이라는 기준으로서 보다 가까운 시간 내에 맛볼 쾌락이 먼 훗날 주어질 쾌락에 비해 
선호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생산성(fecundity)이라는 기준으로서 다른 쾌락을 유발하는 쾌락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기준은 쾌락의 순수성(purity)으로서 고통이 포함되지 않는 쾌락이 보다 선호된다는 기준이다. 일곱째의 마지막 기준은 쾌락을 누
리는 범위(extent)로서 쾌락을 맛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일수록 선호된다는 기준이다. 

4) 합의의 합당성이란 합의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지위가 평등하고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상호이익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39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4호(통권 제53호) : 2017년 12월

권리나 의무가 할당되고 사회 협동으로부터 생긴 
이익, 권리,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공
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그의 저서인『정의론』에 명확

히 드러난다. 그는 공리주의 분배원칙 비판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 공리주의적 분배 결정은 입법

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되는데 모든 인간의 욕구, 
소망, 고통, 쾌락 등의 공감각적 동일시를 완벽하

게 하는 입법자로서의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가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 간의 다양성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거

나 무시하는 것이며, 그 공평한 관망자가 공평무

사(impartiality) 입장에서 분배결정을 내리는 것
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을 합리적(rational) 존재로 
규정하는 롤즈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

서 그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경제적 이득

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분배원칙은 합리적

이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합당하게(reason-
able)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분배의 공정성을 위해 롤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가상적 상태(a hypothetical condition)를 
가정한다. 이를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10]이라 한다. 이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 씌워져 있다. 그 속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구체

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사회

적 지위, 재산, 계급 재능, 지능, 체력 등 각자의 분

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안
다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공평한 입장에 
설 수도 없고 합의에 도달할 수도 없다. 또한 무지

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최악

의 경우에 자신의 몫을 최대로 되기를 바라는 위
험기피자이기도 하다. 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진 위험기피자인 인간이 취
하게 될 가장 합리적인 행위전략은 사회경제적으

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될 사람들의 상황

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조직원리를 
택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최소극대화 원리

(maximin priciple)’라 한다[10].5)

롤즈는 이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최악의 
위험을 기피하기에 자신이 소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공리주의 원칙을 사회의 분배기준으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합의

할 두 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선에서 가
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은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정
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

이란 불평등성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을 전제로 할 때 어느 정도의 불평등성이 존재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며, 기회

균등의 원칙은 직업과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에게 개방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 제1원칙이, 제2원칙

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한다[11].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은 인간에게 자유6)를 다

5)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의 특징을 무지의 베일과 함께 합리성과 상호 무관심성을 제시한다. 즉,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
익에 관심은 있으나 타인의 이익에는 상호 무관심한 특성을 갖는다.

6) 롤즈에게 자유는 ‘liberty’ 개념으로, 침해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어떤 가치와도 거래될 수도 없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사회제도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향상시키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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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견 롤즈의 분배원칙은 자유지상

주의적 의료자원분배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즉 
자유지상주의적 의료자원분배원칙이나 롤즈의 
분배원칙은 모두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

는 인간형을 상정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자유지

상주의적 의료자원분배원칙이 소수를 배려할 경
우에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적 의료자원분배를 주장하

는 입장은 소수에 대한 배려를 현실적으로는 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약 소수를 배려하는 자유

지상주의적 의료자원분배원칙이 있다면 롤즈의 
분배원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사회계약론에 기반하여 타인들이 갖게 될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그 소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합
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롤
즈의 이론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혹은 ‘평등주

의적 자유주의’라 하는데, 이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를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

는 극단주의적 평등주의와는 다르다. 사람마다 
재능, 노력, 기여정도, 기호 및 필요가 다르므로 
자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와 자원을 더 많이 창출할 동
기부여를 하지 못할 분배 원칙에도 롤즈는 반대

한다. 
롤즈에게 평등은 사람들에게 부와 자원에 접근

할 동등한 기회를 주어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이 부와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

를 가질 수 없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정형편이나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람

에게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혜택

이 주어져야 이들과 경쟁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더 많
이 준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
용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진다는 전
제 하에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분배

로 말미암은 불평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이다.7) 그리고 롤즈는 무지의 베일 속 당사자들

을 최소극대화 원리에 따라 이 원칙에 합의할 것
이라 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롤즈의 분배정의

론을 의료자원과 연관시켜보도록 하자.
과연 의료자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롤즈의 정

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한다고 하였을 때, 어
떻게 분배하는 것이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
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의
료자원이 정의의 원칙에 적용되는 자원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의료자원이 롤즈가 
말하는 ‘사회적 기본가치(social primary values)’ 
[10]8)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뿐만 
아니라 후에 필자들이 근거하는 의료자원으로서 
AI로 말미암은 잉여가치의 분배 논의 역시 무의

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자원을 사회적 기
본가치로 보는 보건윤리학자 다니엘즈는 사회에

서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상적인 기
회의 범위(normal opportunity range)’[12]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전제하여야 한다고 본

7) 이를 테면 의사에게는 버스기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가 높다고 사회가 판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등적인 분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선(善)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킬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8) 롤즈는 자유, 기회, 부, 소득, 자존감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기본가치는 그것들이 분배된 상태에 따라서 한 사회의 정의의 정도
를 판별해낼 수 있는 척도라고 여긴다. 이 가치들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실제적으로 자유가 행사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일생 동안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협력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규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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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사회적 기본가치 아래 포
섭9)되는 것으로 보고 기회균등의 원리에 의해서 
보건의료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롤즈는 질병과 장애를 그 사회에서 누
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회의 몫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16] 사회는 의료자원을 모두

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 자원으로서 정의

의 원칙에 의해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우리는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공

정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롤즈에 따르면 의료자

원 분배를 결정하는 사회주요제도는 시민들의 이
익, 의무, 분배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식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며, 따라서 상이한 인생 계
획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닌 정의(jus-
tice)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10]. 그런데 정의

란 것은 신의 계시나 자연법으로 이미 주어진 것
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합의를 거
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이 정
당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영역에 관해 합
의할 때 그 합의가 ‘상호성(reciprocity)’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 상호성은 ‘공평성의 개념(the idea of 
impartiality)’과 ‘상호이익(the idea of mutual ad-
vantage)’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모두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합당성(resonable)’
을 말한다[10]. 즉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배를 제안하고, 그 제안이 모두의 입장을 

나아지게 만드는 합리적(rational)인 것이라면 사
회나 연합체에서 타인들과 협력함에 있어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때때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합의의 조건을 고려해본다면 의료자원 분배 결과

의 특정한 상태를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들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
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니엘즈[12]가 주장하는 의료자원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
에서 한 개인은 그와 동일한 재능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된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의 영
역에서 그의 공정한 몫(fair share)을 갖게 하는 것
을 요구하는 것”이다. 핵심은 ‘가능한 한도 내에

서’라는 부분이다. 즉 자신의 선택이 아닌 질병이

나 장애가 동일한 성공의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

할 때 이런 장애 제거의 기회는 모두 평등하게 가
져야 하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의료 기술 발
전에 따를 경우에는 그 분배를 적절한 기준에 의
해서 차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적 분배

라 하여 QALY와 같은 공리주의적 의료자원 분배

를 의미한다10)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기
회균등 원칙은 연령에 따라 정상적인 기회의 영
역이 상대적임을 의미한다[12].11)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연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경우에는 그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9) 일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다섯 가지 기본적 사회가치에 추가로 더하여 정의의 원칙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롤즈가 의료자원을 사회적 기본가치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사회적 기본가치들은 정의의 원칙들 중 하나에 대
응하지만, 의료자원은 그 개념에 있어 세 원칙들이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의 논증과 마찬
가지로 적용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의료자원은 그 특성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public)’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적영역이란 “한 사람의 삶 중에서도 특히 제도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 즉 각자
가 하나의 민주사회의 ‘시민(citizen)’으로서 부여받게 되는 각종 자유와 권리 및 각종 기회들의 제도적인 분배문제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자원은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고 극복하여 사회 협동체계에 협력
하고, 정상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정상적인 조건에 관여하므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리라 할 수 있다.

10) 다니엘즈는 QALY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정의로운 의료자원분배원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다니엘즈는 QALY를 정의로운 의료자원분배원칙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QALY
가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정한 분배원칙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11) 다니엘즈는 두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구분한다. 한 종류의 의료서비스는 질병이나 장애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
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다른 종류의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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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료서비스만 제공[12]하면 되는데, 노화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기회균등 원리는 어떤 질병과 장
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기회의 몫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불가능

하다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

다. 이 경우는 치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

한 정상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경우 이를 무의

미하다고 규정하며, 대신 다른 종류의 사회적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발전하

는 의학적 지식은 이 기준을 분명히 판명할 수 있
을 것이고, 의료자원과 다른 사회적 자원과의 분
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회균

등의 원칙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그
들의 건강이 나아질 수 있는 한 의료자원을 분배

해야 하지만, 일정 정도를 넘어선 무의미한 치료

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의료자원이 아닌 교육, 문
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복지자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롤즈의 의료자원 분배는 
합리적 의료자원 분배의 효율성과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건강충족이라는 평등성을 동시에 달성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12)  

III.	인공지능으로	인한	잉여자원과	
의료자원분배의	원칙

앞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적 의료자

원, 분배원칙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의료자

원 분배원칙, 평등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 의
료자원 분배원칙에 관해서 논하였다. 한국 의료

계는 이 세가지 원칙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

로 지켜진다고 보기 힘들다. 자유지상주의적 문
제점이 등장하기도 하고, 병원경영에 있어서도 

가족주의적 공리주의, 학벌주의적 공리주의의 문
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종종 의료수가문제를 
둘러싸고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단점이 드러

나기도 한다. 필자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잉여자원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분야

는 병원 현장이다. 특히 의료노동력에 제공하는 
병원의 임금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
래에서 한국의 실정에 대해 기사를 통해 살펴보

기로 하자.

1.	노동집약적	의료현장의	환경과	부조리한	관행개선	

우선분배

인공지능은 어떻게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잉
여가치를 생산하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인가?

얼마 전 서울대 병원이 간호사에게 ‘30만 원대 
첫 월급’을 지급하여 논란이 된 사건[13]이 보도

되었다. 무려 10년 가까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그
러다 올해 들어 간호사들은 미지급한 임금을 해
결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2016
년 12월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한 간호사 김
모씨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일을 했지만 첫 달 일한 몫으로 
받은 돈은 36만 원이었다고 한다. 2017년 6월의 
병동 근무표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씨 등 OT간호

사 즉 신규 간호사의 첫 달 시급은 1,851원이다. 
이는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 훨씬 못미친다. 
한국병원의 임금미지급 사례는 단지 간호사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2015년 법원은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 원을 지

12) ‘의료자원의 도덕성 논쟁’ 논문은 QALY를 중심으로 이 둘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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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한다[14]. 2007년 3월부

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
무했던 의사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
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
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

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
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
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
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 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고 한다. 모두 1억 1,381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

데 임금관련소송이 3년을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
문에 금액도 줄어든 것이라 한다. 기사는 2013년 
모 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
어 이번 임금소송은 포괄임금 불인정,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받아 소위 ‘걸면 
걸리는’ 형태로 굳어져가는 모양새라고 전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전의총)은 수련병원의 전
공의 착취구조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번 임금소송

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향후 전공의뿐만 아니라 
일부 펠로우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임금소송에 참
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모교와의 관계, 사
제관계보다 권리를 더 중시하기에 병원의 회유와 
협박으로는 무마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그동안 수련이라는 명
분 아래 무분별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해 온 전공

의들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좋은 
결과”라면서 “올바른 확정 판결이 나와 전공의들

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병원의 임금미지급은 봉직의들에게서

도 일어난다. 한 기사[15]에 따르면, 2015년 서울

고등병원 제2민사부는 6명의 봉직의가 충청남도 
아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

서 양측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
다. A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전문의, 한방재

활의학과정 등 6명은 기본급여 및 연구비 등을 받
지 못하고 퇴직한 봉직의들로서, 짧게는 5개월 길
게는 4년 동안 A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이들

이 받지 못한 급여는 2억 9,961만원에 달했다. 봉
직의들의 병원 상대 소송에 대하여 병원 측은 “퇴
직 당시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줬다. 이들 봉
직의들은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해 오히

려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
러나 1심 법원은 봉직의들 손을 들어줬는데 병
원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

에서였다. 재판부는 “6명의 봉직의의 병원에 대
한 손해배상 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 경영사

정이 악화되어 상당기간 동안 임금 및 연구비 등
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부득이 퇴사를 선택

했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1심 결과를 받아든 병
원 측은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변론을 진행

하기 전에 봉직의와 병원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

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병원이라

는 곳에서의 노동은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노동

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기 쉽다. 이러한 가치폄하

는 병원의 직원, 간호사, 전공의, 봉직의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직원, 간호사, 
의사 할 것 없이 한국 병원현장의 노동력은 지금

까지 ‘교육’의 이름하에 ‘착취’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다. 병원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기존 노동

력은 변화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일자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으나 병원의 자동화와 인간노동력

을 대체하여 가치를 생산하여 병원에 수익을 가
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료로 말미암

아 발생할 특별잉여가치는 가장 먼저 병원의 노
동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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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중심적	의료환경	조성	우선	분배원칙과	그	정

당성

지금까지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

은 어느 사회도 의료나 건강에 대한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투입한 적이 없
기 때문에 분배 문제는 늘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잉여가치가 여러 
방면으로 쓰여 질 수 있지만 그동안 한정된 자원

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일부 환자들을 
위해 그들의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위해 먼저 쓰
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의료자원의 수요는 기대수명이 늘고 경제가 성
장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

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학 기술의 발전 역시 공급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과거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나 장애상태를 더 나아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16]13)과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 기반 연산기계가 의료현장

에 응용될 경우, 그에 비례해 비용과 시간문제 또
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I를 의료현장에 도
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잉여가치는 의료

자원 분배의 한정성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가
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술은 더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잉여가치(剩餘價値, surplus value)’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

금의 가치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가
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17].14) 더 많
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잉
여가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절대적 잉
여가치(絶對的 剩餘價値, absolute surplus value)’
로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연장하여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 잉여가치

(相對的 剩餘價値, relative surplus value)’로 총 노
동 시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의 재생산에 사용되는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뜻한

다. 즉 상대적 잉여가치란 이렇게 필요 노동 시간

과 잉여 노동 시간의 상대적인 비율 변화를 통해 
확보된 가치를 말한다. 그런데 상대적 잉여가치

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는 자본가가 새로운 기
술을 채택하거나 도입하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

킴으로써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중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을 더 거두는 방식이 
있다. 이를 ‘특별잉여가치(特別 剩餘價値, special 
surplus value)’라 한다. 이로서 자본가나 기업은 
기술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두어 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 이익의 결과에 소외를 겪
게 되며, 이들 간의 빈부격차만 심화된다. 반 빠리

스(Phillipe Van Parijs)[18]는 특별잉여가치를 기
업이 가진 생산력의 우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별잉여가치를 가치법칙에 따른 
등가교환이면서 생산력의 우위가 초과이윤으로 

13) 의료현장에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알려진 인공지능은 철학적 구분으로는 ‘약 인공지능(weak AI)’이다. 이 용어는 John R. 
Searle이 그의 논문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Sciences 3(3), 417-457에서 처음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약 
인공지능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로서 실제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연산능력을 갖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나 IBM의 왓슨이 대표적이다. 한편 써얼은 ‘강 인공지능(strong AI)’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마음과 대비시킨다. 
강 인공지능은 ‘엑스 마키나’, ‘어벤져스: 에이지 어브 울트론’ 등의 AI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대표적 예시로 들 수 있다. 사람들
은 강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처럼 사물을 이해하며 인간과 유사한 인지적 상태을 가지고 특히 감정을 지녀 인간과 동일한 마음
을 가질 것이라 간주한다. 

14) 맑스(K. Marx)는 이 잉여가치를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에 관계
없이 언제나 자신들의 노동력에 대한 고정된 임금만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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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이므로 평등교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발명했

거나, 그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계 혹은 시스

템을 개발한 일반적인 기업에게도 적용15)되며 AI
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관(institution)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AI는 하드

웨어, 알고리즘, 데이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이므로 인공지능이 초과이윤을 벌어들인다고 할 
때, 그것은 우수한 하드웨어 때문일 수도 있고, 새
로운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고, 기관(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소유한 빅 데이터 때문일 수 있기 때
문이다[19]. 이 세 요소들 중 하드웨어는 AI의 필
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
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AI의 작동원리로서 
일종의 판단원리인데 과거 프로그램의 기계학습

에서 딥러닝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다층적인 사고

방식, 즉 다양한 상황과 예측하지 못했던 조건에

도 최적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가 대
표적인데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

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때문이다. 그런

데 알고리즘이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류하여 주
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화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존의 사례에서 가장 부합되는 혹은 유사한 것
들을 찾아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빅 데이터가 AI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BM의 자동번역은 과거에 수많은 사
람들이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결과들을 검색하여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주는 것이고, 구글 검색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래 머무르고 링크를 걸어

둔 사이트를 우선 배치하는 정보 검색 방식을 택
했다. 이와 유사하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
표적인 AI인 왓슨이나 영상처리 기술도 모두 딥

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

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
이터에 기반하고, 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AI는 기존의 환자들로부

터 얻은 진료 및 치료 데이터, 다양한 분야의 학자

들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질병과 장애에 관한 논
문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의료기

관에서 사용하는 AI는 현재 의사들의 의료보조수

단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정확성과 진단 시간

의 단축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여 의
료기관에 더 많은 초과이익, 즉 특별잉여가치를 
가지게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AI의 도입으로 초과이익을 
모두 가지는 것이 왜 공정교환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왜 그 수익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 부당하

다고 간주되는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
요로 한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많은 환자와 연구

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그들의 추
가적인 노동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이후 데이

터를 생산하는 것도 역시 의료기관이 아니며 그 
관리 역시 AI가 스스로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

적 분배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노동

이 더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이익을 온전히 의료

기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

다. 공리주의적 분배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선 이들의 이익

도 결국엔 다시 의료자원으로 환원되어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들이 초과이윤을 통해서 얻는 이
익보다 그것을 환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것은 전
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더 많은 쾌락을 양
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AI로 인한 특별잉여가치

가 사회로 환원된다면 의료자원 분배의 근본적 
문제인 한정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5) 기업이 기술이나 기계의 활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을 강하게 하고 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한다면 그것 역시 착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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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 입장에서도 역시 AI 도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의료기관에게만 분배한다는 것을 정당하

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즈가 일반적 분
배 정의관인 ‘기여’, ‘노력’, ‘능력’ 등의 기준을 거
부한 것은 이 기준들의 정확한 측정 불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단지 AI를 구입하였을 
뿐 AI의 조건인 데이터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매
우 적은 협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AI의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등을 어떤 사
람과 기관이 얼마만큼의 협력을 하였는지는 정확

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동일하게 제기되겠

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그 특별잉여가치를 
온전히 모두 가져갈 만큼의 협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AI 도
입으로 발생한 특별잉여가치는 구체적으로 누구

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엄밀히 말하자면 초과 이
익은 다시 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환자들이나 학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야 말로 AI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데이

터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료기관이 AI
를 도입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지는 공공성의 특성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AI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새로

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이 있다면 그들은 그
에 대한 초과 이윤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

게 공정하게 분배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설립의 목적은 단지 이윤창출이 
아니다. 공공에게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
해 질병과 장애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하고,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
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점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기

관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료기

관을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료서

비스를 통한 이윤을 병원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재투자는 곧 더 나은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것
도 포함되겠지만,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

의 진료 및 치료비용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도 전
개되는 것도 바람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더 많
은 의료인을 양성하거나 의료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AI의 
도입으로 의료자원의 한정성을 완전히 해결 가능

하리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AI의 도입과 그로 인해 발생

한 특별잉여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잉여가치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도입으로 발생한 생산력의 증가로 얻은 
초과이윤이다. 롤즈 정의의 원칙은 이런 초과이

윤이 의료기관에게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 최소수혜자를 위한 의료자원으로 분배되어

야 함을 요구한다. 최소수혜자가 지금보다 더 나
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의료기관의 AI
을 도입을 통한 어느 정도의 초과이윤배분은 정
당화 된다. 그렇다면 의료자원 분배에서 최소수

혜자는 누구인가? 즉 이는 AI가 의료기관에서 사
용될 때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로 판단

해야 할 문제로 의료기관이 AI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과 일치한다. 이는 바로 환자들이다.

앞서 필자들은 의료자원 분배에 대해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분배정의가 효율성과 공정

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논증했다. 그리

고 다니엘즈는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확대하여 
의료자원은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하는 인간 종
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
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 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그걸 인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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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과도 교환될 수 없는 기본적 자유에 대
한 불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AI가 특별잉여가치를 가져온다면, 그 초과이윤

은 다른 일반 최수혜자들 보다 환자들을 위해 우
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환자들에게 초과이윤

의 배분은 그들에게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
목으로 전환한다든지,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을 절감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롤즈가 최소수혜자를 위한 분배원

리를 옹호한다고 해서 오직 그들에게 더 많은 양
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의료인과 같은 지위의 구성원은 사회에 기여

하는 바가 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들의 노고도 인정이 되어 다른 사
람들 보다 더 많은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들 부의 일부를 최소수혜자에게 나누어주어 그들

의 처지를 나아지게 하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
다. 이는 그들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선천적 우연

성에 기인한다는 점과 그들의 지위가 다른 이의 
협력과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자원에 의해 의존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의료자원 분배에서 최소수혜자는 환자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초과이윤은 환자들을 위
해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점은 일견 타당

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의
료자원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불치병환자들에 대한 초과이윤의 배
분은 대상과 할당량에 대한 것은 아직 충분한 합
의가 되지 않았고, 기존의 다른 질환 등에 대한 분
배 대상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필요 충분한 할당

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숙고가 된 후에 조
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특히 불치병 환자들을 예시로 든 것
에 대한 근거와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요건을 검

토해 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의료도입으로 말미암은 초과이윤

의 분배 대상과 할당은 구성원 간의 충분한 합의

를 전제로 한다. 이 합의는 기존 환자들게 주어지

는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한정성 문제로 모든 환자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언급한 자유지상주의적 의료자원 분배와 공리주

의적 의료자원 분배정의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특히 QALY와 개인의 재산에 근거

한 자율적 의료자원 접근 기회는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

할 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들이 롤
즈의 분배정의론을 타당한 분배이론으로 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의료

기관 구성원의 노력과 더불어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 기록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그 초과이윤의 
원천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소유로는 볼 수 없
다. 또한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설
립된 것이라기보다 환자들과 시민들에게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더 크므로 초과이윤

을 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자들

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롤즈의 분배정의는 의료인들에 대한 정

당한 대우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
입으로 의료인이 부당하게 대우 받아서는 안 되
며 오히려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그것은 
곧 본 논문에서 말한 불치병 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의료자원의 분배가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불치병 환자를 예시로 든 
것은 그들이 사회적, 우연적 요소에 의해 다른 정
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
본권으로부터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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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생기는 초과이윤은 그
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지원될 수도 있고, 초과

이윤의 양에 따른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 방법

과 현실적 요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목적을 넘
어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
어 보인다. 필자들이 이 논문을 통해 의도하는 바
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의료자원의 한정성의 문제

를 다소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동

안 배제되었던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우선적으

로 돌아갈 수 있음을 당위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
이다. 현실적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인

과 다른 관련 정책 결정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

다. 하지만, 합의 당사자들이 분배 원리로서 채택

해야 하는 ‘정의’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모든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포괄

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했다. 필자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최소수혜자 즉 우연적 요인으로 타인과 
차등적 요소를 갖는 환자들을 위해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증가된 의료자원의 초과이윤이 분배되

어야 하였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현실이라 
다루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필자들은 첨단기

술을 환자들에게 적용한 몇몇 기사를 통해서 시
사점을 얻고자 한다.16)

한 기사[20](한겨레, 척수마비환자가 걸어다니

는 날, 2016. 12. 10. 참조인용)에 의하면 미국 시
카고 재활의학연구소는 고압선 전기 사고로 양
팔을 잃은 제시 설리번에게 최첨단 인공팔을 만
들어주었다. 2001년 5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정전이 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수리를 하던 중 
감전이 되어 두 팔을 잃게 되었다. 통상 이런 비극

적인 사고를 겪은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고작해야 뻣뻣한 의수를 양쪽 팔에 장착하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미국 시카고 재활의학연구소는 
제시 설리번에게 최첨단 기계장치가 장착된 인공 
기계팔을 장착해주기로 계획한다. 뇌에서 뻗어나

온 신경다발과 인공팔의 전자회로를 연결하여 설
리번은 팔을 움직이겠다는 생각만으로 손을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 계획의 책임자는 시카고 재활

의학연구소 인공 팔다리 연구센터의 뇌공학 연구

책임자인 토드 쿠이켄 박사는 미국 국방부의 지
원을 받아 ‘뇌-기계 인터페이스’ 연구를 5년 가까

이 진행해왔다. 사람의 뇌로부터 신경활동을 측
정해 생각을 읽어 들인 다음, 이 정보를 기계에 보
내서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공 팔다리를 개발하

는 프로젝트였다. 사람의 뇌로부터 뻗어 나온 신
경다발과 전자회로가 가득 장착된 기계팔을 직접 
연결해 뇌와 기계 사이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팔다리를 잃은 환자들에게 신체의 일
부처럼 움직이는 기계팔 혹은 기계다리를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

면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수가 입는 로봇으로 20
년 만에 두 다리로 걸었다 한다. 그리고, 서강대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장애인용 입는 로봇 ‘워크온’으로 국제로봇대회

인 사이배슬론(Cybathlon)[21]17)에 가장 주목받

는 엑소레이스(powered exoskeleton: 입는 로봇)
에 유일한 한국팀으로 출전했다. 2016년 사이배

슬론에 출전했던 워크온수트(walk-on suit)는 완
전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때 선수

로 출전했던 김병옥씨는 98년 뺑소니 사고로 하
반신이 마비됐는데, 사이배슬론 대회 참석을 계
기로 20년 만에 두 다리로 걷게 됐다한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며 다시 일반인처럼 걸을 수 있다

는 희망이 생겼다”며 “체력을 잘 관리해 대회를 

16) 이하 기사들은 서병조 외, 지능정보사회의 담론과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 대구, 2017. 12 근간에서 필자 중 1인이 참여한 부분
과 일부 내용이 중복됨을 밝혀둔다.

17) ‘아이언맨 올림픽’으로 불리우며, 장애인 보조로봇 기술 등 의·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겨루는 대회이다.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 엑소레이스, 로봇의수, 로봇의족, 기능성 휠체어, 전기자극 자전거 등을 포함한 6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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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치러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바를 
의료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때 실현의 대상

은 이전 의료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은 환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즈는 모든 환자들 중 선별적으로 
분배 가치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종
의 정상적인 기능’에 회복 불가능한 질병과 장애

를 무의미한 의료서비스로 간주한다고 해서 모든 
난치병과 불치병 환자들이 선별 대상에 제외되어

서는 안 된다.18) 롤즈는 특히 가정, 환경, 그리고 
유전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기본 가치

에 접근하는 기회마저 차단되는 것은 임의적이고 
자연적인 기준에 의해 불공평한 분배를 받는 것
으로 간주한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그 질병이

나 장애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
본가치에 대한 분배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

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불치병 환자들

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 분배는 부정의하고, 따라

서 이들에게 의료자원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
다. 즉 사회적 혹은 우연적 요소로 인해 특히 불치

병이나 난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비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다른 이와의 인간으로서 삶
을 살아갈 그리고 희망하는 바를 실현할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 의료자원의 분
배 목적이 지향하는 바도 아니며, 만약 그들이 의
료자원 분배에서 소외 된다면 그들은 우연적 요
소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곧 의료보건서

비스의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가 의료자원 분배의 최소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리주의적 의료자원 분배

가 가지는 한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AI를 도
입함으로써 얻은 특별잉여가치는 이윤추구라는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

다. 의료기관은 그 공공적 성격에 의해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의
료기관들은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영
리 활동이 허용되는 근거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당하지 않
고, 의료기관에 재투자하여 환자의 건강유지와 
회복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자원 분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앞서 롤즈는 ‘정의’
란 것은 특정 이론에 의해 도출되거나 ‘자연적 선
(natural goodness)’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곧 정의라고 간주

한다고 하였다. 합의 그 자체는 구성원들 상호간

의 합리성과 합당성,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근
거19)하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

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알 수 없으므로 최소극대

화의 원칙을 선택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애나 
질병과 같은 자연적 불운에 처했을 경우 그 불운

을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실질적인 평
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의료자원이 분배되는 것에 합의할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혹은 자신의 후손들이 
희귀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그렇게 태어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이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18) 필자들은 그 중 희귀병 환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가진 질병이나 장애는 단어가 나타내는 그대로 
희귀한 것이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거나 무의미한 연명적 치료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 다니엘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하에서 의료자원 분배를 제한하는 결정에 사용되는 공정한 합의 절차의 성격을 제시한다. 1. 
공공성 조건(Publicity Condition)은 새로운 의료 기술의 분배에 대한 결정과 그 근거는 공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 2. 적
절성 조건(Relevance Condition)은 의료자원 분배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들은 상호정당화될 수 있는 협조의 조건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들과 원칙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3. 수정 및 소청 조건(Revision and Appeals 
Condition)은 분배 결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4. 집행 조건(Regulative 
Condition)은 1~3 조건 충족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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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잉여가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전부는 아
닐지라도 많은 부분은 그들의 불운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20) 

IV.	결	론

새로운 의료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병원 도제식 교육시스템 개선과 보완,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칭)‘병원노동보호위

원회’와 (가칭)‘병원기술노동조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자원이 사회

적 약자와 같은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 한다면,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의료

적 최소수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도 필요하다. 롤즈는 최소수

혜자를 사회적 재화만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경
제적 약자들을 최소수혜자 범위에 포함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자연적 운의 경우에도 이들을 최
소수혜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자연적 운은 그 자
체로는 중립적이나, 그것이 부정적 기능으로 작
용하는 것은 사회분배구조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

도 그에 따른 비용은 상대적이다. 즉 어떤 질병이

나 장애에 얼마만큼의 치료비용이 드는지에 따라

서 의료자원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 구성

원들이 합의의 주체라 할지라도 이들은 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가진다. 그
리고 환자들마다 자신이 바라는 건강욕구와 방
법에 대한 정당성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곧 
합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과학적 근거에서 어느 정

도 예상 가능하며, 또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통계화한다면 의료 현장에서 우선순위

를 결정할 보조적인 지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런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에

게 공개21)하고 토론할 기회를 준다면 합의의 가
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AI가 단지 진료와 치료

의 정확성을 향상키고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해
서 그 역할을 전부 다 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
다. AI가 발생하는 특별잉여가치를 다시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공공기관으로서 AI 도입의 정당성이 확보

되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AI의 기반

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질병과 장애의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AI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며, 그 결과로 발생한 특별잉여가치 역시 다시 병
원에 재투자를 통하여 그들의 치료 개발에 쓰이

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진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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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AI) offers the promise of liberating humans from mundane labor,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n unemployment problem in various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healthcare 

industry. Exactly how AI will or should be used within the context of healthcare has emerged as an impor-

tant ethical question. This article shows how a surplus of human resources will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AI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explains how medical resource should be allocated. It is argued that the 

surplus of human resourc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I in healthcare should be used for those pa-

tients that receive the fewest benefits from the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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